


제 1  보험계약  과 

제1조(보험계약  ) 

① 보험계약  보험계약  청약과 보험  승낙  루어집 다.(  “보험계약”  “계약”, 

“보험계약 ”  “계약 ”, “보험 ”  “ ”라 다)

②  보험 가 계약에 적  아  경 에  승낙  거절  수 습 다.

③  계약  청약  고 제1  보험료   경 에 건강 단   아  계약  청약 , 

건강 단   계약  단 ( 단  경 에  종 단  말 다)  30  내에 승낙 

또  거절 여야 , 승낙  에  보험  다. 그러나 30  내에 승낙 또  거절

 가 없  승낙  것  다.

④ 가 제1  보험료  고 승낙  거절  경 에  거절  께  액  계약 에게 돌  

드 , 보험료   간에 여  보험  보  정 (  “ 정 ” 라 

다)+1%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 다만, 제1  보험료  신 드  납

  승낙  거절  경 에  매  취   여  아 다.

제2조(청약  철 )

① 계약  청약   날 또  제1  보험료  납  날  15  내에 그 청약  철  수 습

다.

② 계약 가 청약  철  에   청약  철  접수  날  3  내에 그 보험료  계약

에게 돌  드 , 그  다 날   간에 여  보험  약

(  “약 ” 라 다)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 다만, 제1

 보험료  신 드  납   청약  철  경 에  매  취   여 

 아 다.

제3조(약   무 등)

①  계약  체결   계약 에게 약   청약  본  드 고 약   내  여 

드 다. 다만, 전 거래 본  제2조 제5 에  컴퓨  여 보험거래   수  

정  가  업 ( )  여 계약  체결  에  청약  본  드  아  수 

습 다.

② 가 제1 에  제공  약   청약  본  계약 에게 전달  아 거나 약   

내   아   또  계약체결시 계약 가 청약 에 (날  포 다)  

 아  에  계약  청약  3개월 내에 계약  취  수 습 다. 

③ 제2 에 라 계약  취  경 에   미 납  보험료  계약 에게 돌  드 , 보험

료   간에 여 약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



제4조(계약내  경)

① 계약   승낙  얻어 다   경  수 습 다.  경  승낙   알 거

나 보험 에 여 드 다.

  1. 연 개시시   연 간 

  2. 보험료 납 주 , 수   납 간

3. 납 보험료

4.  계약  내

② 계약  제1  제1  연 개시시   연 간  연  개시전에 언제든  경  

수 습 다.

③  제1  제3  규정에 여 납 보험료  감액 고   경  그 감액    것

 보  아 다.

제5조(계약    전)

① 계약  계약   전에  언제든  계약   수 습 다.  경   약

 계약 에게 여 드 다.

② 계약  보험 간   다  연 저  또  다  (조 제  시 에  정  

연 저  취  )  연 저  계좌 체  여 계약  전  수 습 다.

③ 제2 에 라 계약  전  경   감 원  시( 연 6155-00007, 2001.1.11)  

가 정  에 라 약 , 미경과 보험료적  등 제 에   정  계약

전수수료(【 5】계약 전 수수료 참조)  차감  액  계좌 체 여 드 다.

④ 제2 에 라 계약  전  경  에 거 득   가  과  않습

다.

⑤ 다  경 에  계약 전  제 다.

1. 전신청     조 제  시 에  1 당 납  과  

경 ( 전  에  거절)

2. 계약 전  존계좌    경

3. 계약  ( 액 ) 여 전  경

4. 압 , 가압  또   등  정  계약  전  경

- 압 , 가압  등 적   제  계약

- 약   계약      않  계약

5. 다  계약  전  경

- 보험 고가 생 여 연  고 거나 보험료  납 제가 적  계약( 약 포 )

- 보험 고 생  보험   정  않  계약( 약 포 )

⑥ 계약 가 미 실   보험  계약  다  연 저  전 고   경   제12조(보

험료 납 연체   계약  )에 정  에 라 계약    에 여 전처

  수 습 다.



제6조(계약  제 택 등)

①  계약   정  에 라 납  보험료에 여 득공제( “연 저 보험료 득

공제”라 다)   수 , 연 득에 여  득  납 여야 다.

② 제1  연 저 보험료 득공제  경  계약  5년 내에  계약   경 에  매

년  액(240만원   다)  계액에 2%  곱  액  가  과 다. 

그러나 다  각   가 에 당  경 에  그러  아 다.

1. 계약  망

2. 천 ․

3. 계약  퇴

4. 계약  주

5. 계약 가 근무  업  폐업 또  계약 가  업  폐업

6. 계약  3개월  원 료 또  양   ․ 병  생

7. 연 저  취  업  정 , 업 가․ 가  취 , 결  또  파 고

③ 계약 가 연  개시  전에  계약  거나 연  태   경 에  

에  정  에 라 득  납 여야 다. 

④ 제1  내  제3  규정   계약에만 적  , 가  약에  적   아 다.

제7조(계약  )

제1보험 간(계약  연  개시  전  말 다.  같습 다.)  보험 가 망

여 계약  수 없  에  그  “보험료  책 비  ”에  정  에 

라 가 적  책 비  여 드 고  계약     가  아 다.

제8조( 계정  )

①  1개  계정 (2개  계정   경  각각“개  계정” 라 고, 1개

 계정  “ 계정” 라 다)  정 여  계약  보험료  책 비 에 

 가 정  에 여 다.

② 제1  내 에  고 보험업감 규정에  계정  정  전에  계정에  

보험  과   계 여 다.

제 2  보험료  납 (계약  주  무)

제9조(보험료  납 주   )

① 보험료  납 주  월납 또  3개월납  다.

② 계약  제2  보험료  납  납 여야 다.  경   계약 에게 수

  드 다. 다만, ( 체  포 다)  여 보험료  납  경 에  

그   빙  수  갈 다.



③ 보험료  납 액   300만원  ( 든 연  저  계액  말 다.)  다. 다

만, 보험료 미납  어 제12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약  )에  정  

보험료  납  경 에  보험료 내에    적  아 다.

제10조(보험료  동 납 )

① 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에 규정  납 고 간  경과  전  계

약 가 보험료  동   신청  경  제21조(약 )에  약  보험료가 동

적  어 계약  게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과 보험료  동 납  다 날  그 다  보험료  납 고

간  (  보험  약  적 여 계 )   액  당  보험료가 납  것

 계  약 과 계약 에게   든  계액에  계약  에  

든 채무액  뺀 액  과  경 에  보험료  동 납     수 없습 다. 

③ 제1   제2 에 라 약  동납  보험료  1년  고   그  간에 

 보험료  동 납   계약  에  신청  어야 다.

④ 보험료  동 납  여  경 에  동 납 전 납 고 간  끝나  날  다 날

 1개월 내에 계약 가 계약   청  에   보험료  동 납  없었  것

 여 그 청 에 라 처 다.

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

① 계약 가 제2   보험료  납  납  아  에  납  다 날  납

  달  다 달 말  납  고 간  ,  제3 에  정  에 라 

고 고 납  고 간안에 보험료가 납  않  경  납  고 간  끝나  날  다 날 계

약  다. 납  고 간안에 생  고에 여  약정  보험  다. 

② 보험료 수   문수  또  계약   수납  약정 어  경 에  

문수   또   납  미  여 계약 가 보험료  납   경 에

 납  3개월   날  납  고 간  여 제1  적 다. 다만, 가 

다시 수  거나  납  다시   경 에  그 수  또  

 15   날   납  다.

③ 제2   보험료가 납  납  아 여 보험료 납  연체  경 에  계

약 (   보험  경  정  수  포 )에게 납  고 간안에 연체보험료  납 여

야 다  내 과 납  고 간  끝나  날  보험료  납  아  경  납  고 간  

끝나  날  다 날  계약  다  내 (  경  약 원  약  과  

에  약 과 약 원  계  수 다  내  포 )  납  고 간  끝나  

15  전   또  전 ( 녹 )  알 드 다.

④ 제1 에 라 계약   경 에  제14조( 약 )에 라 약  계약 에게 

다.



제12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약  )

  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에 라 계약  었 나 약  

 아  경  계약   날  2년 내에 가 정  절차에 라 계약   청약

 수 , 가  승낙  에   청약  날  연체보험료에 정 +1% 

내에  가 정   계  액  여 납 여야 다.

제 3   보험 등  (  주  무)

제13조(연  )

① 계약 가 보험료  납   제1보험 간 종료시점에  계약   에   보험료  책

비  에 정  에 라 계  연 (  「연 연액」 라 다)  연 간

동안 매년 계약 당 에 계약 에게 여 드 다. 다만, 계약  청   경 에  월, 

3개월 또  6개월 단  여 드 다.

② 제1  연 연액  약  동 나 보험료  납 에 라 달라 수 습 다.

제14조( 약 )

①  약 에  계약   경 에  약  보험료  책 비  에 

라 계 다.  순보험료(납  보험료에  업비  공제  보험료  말 다.  같습

다.)에 여  제1  보험료   날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 보험  약

 - 2%(  “적 ” 라 다)  적 다. 다만, 보험 간 에  보험  약

 경  경 에 경  시점 에  경   적 , 저보  연2.0%  

다.

②  경과 간  약 에   계약 에게 제공 여 드 다.

제15조(계약 당  )

①  계약 당   업년 말에 연  수  계 여 수  적 에 

 수  과  경 에  그 과액  내에  감 원  정  에 라 

계  액  계약 당 비  적 다.

②  제1  계약 당 비   감 원  정  에 라 계약 당  계

여 아래  같  여 드 다.

1. 계약  종료  경 에  보험  또  에 여 드 다.

2. 연 개시  래  전  적  계약  당 비  제13조(연  )에  정  

연  과 동 게 여 드 다. (  “ 액연 ” 라 다)

3. 연 개시  에 생  계약  당 비  감 원  정  에 라 계약

당  계 여 매  연 에 여 드 다. (  “가 연 ” 라 다)



③  당  결정 었  에  그 내역  계약 에게 알  드 다.

제16조( 시 )

보험 청 , 당 청 , 보험료 또   청  2년간  아  시 가 

다.

제 4   보험   등  절차

제17조(주 경 )

① 계약  주  또  연락처가 경  경 에  체없  그 경내  에 알 야 다.

② 제1 에  정   계약 가 알  아  경 에  계약 가 에 알  종  주  또  연

락처  알   적  달에  시  난 에 계약 에게 달  것  다.

제18조(보험수  정)

 계약에  제13조(연  )  연 에  수  계약 어야  보험  동 어야 

다.

제19조(  )

①  계약   수  청 에 여   경  청  3  내에 

여 드 ,  청  날  다 날   간  정 +1% , 그  

다 날   간  약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

②  연  시 가 래  에  래  7  전에 그   액  계약  또  

수 에게 알 드 , 그  액  알  않  경 에  가 생  날  다

날   청  간  정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

③ 가 제2  규정에 여 계약  또  수 에게 알  경  연  또  약  다  

각 에  정 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 

1. 약  경  가 생  날  다 날  청  간  1년 내  간  

정  50%, 1년  과  간  1%  적 다.

2. 연  경  가 생  날  다 날  청  간  보험만  간  

정  적 고, 보험 간만  다 날  1년 내  간  정  50%, 1년  과

 간  1%  적 다.

제20조(계약내  )

가 개 에  신 정보  에게 제공․ 고   경 에  신 정보 보 에  



 제23조(개 신 정보  제공․ 에  동 )  동 시  제12조(개 신 정보  제공․

에  동  등)에  정  절차에 라 개 신 정보  제공․ 동 에 계약  동  아

야 , 동 에  제공  신 정보  내 에  다  각   포 다.

1. 계약 ․ 보험   수  , 주민등   주

2. 계약 , 보험종 , 보험료, 보험가 액등 계약내

3. 보험 과 각종 액  등 내

제21조(약 )

① 계약   계약  약  내에  가 정  에 라   수 습 다.

② 계약  제1  규정에  약 과 그  언제든   수   아  

에   보험  가 생 어 보험   날 또  약  등  가 

생  날에 제 과 계  수 습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 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에 라 계

약  고 약 원  약  과  경 에  그 과  날에 약 과 

계  수 습 다.

④   납 연 등    계약   수 ,  경   10 전

 계약 에게 그 내   여야 다.

⑤ 계약 가 제1    계약  제5조(계약    전)에 여 계약  전

고   경 에  제1  내  제3 에  계   않 나     경

에 여 전  수 습 다.

제 5  조정 등

제22조(  조정)

계약에 여   경   당  또   계 과  감 원 에게 조정  

신청  수 습 다.

제23조( 원)

 계약에   계약  주   원  다. 다만,  계약 가 여 

원  달  정  수 습 다.

제24조(약  )

①  신 실  원 에 라 공정 게 약  여야  계약 에 라 다 게  

아 다.

②  약  뜻   아  경 에  계약 에게 게 다.



제25조( 가 제  보험안내  )

집  등  집과정에   (각종 점포  점 포 )제  보험안내 (계약  청약  

 여 만든  등  말 다)  내   약  규정과 다  경 에  계약 에게  

내  계약   것  다.

제26조(  책 )

 계약과 여 원, 집   점  책   여 생  에 여 

계 규  업 에  정  에 라  책  집 다.

제27조( 보험 에  보 )

가 파  등  여 보험  등    경 에  보 에  정  에 라 

그  보 다.

제28조( 거 )

 약 에  정  아   민   다. 





1. 망 담보 약

제1조(보험계약  ) 

① 보험계약  보험계약  청약과 보험  승낙  루어집 다.(  “보험계약”  “계약”, 

“보험계약 ”  “계약 ”, “보험 ”  “ ”라 다)

②  보험 가 계약에 적  아  경 에  승낙  거절  수 습 다.

③  계약  청약  고 제1  보험료   경 에 건강 단   아  계약  청약 , 

건강 단   계약  단 ( 단  경 에  종 단  말 다)  30  내에 승낙 

또  거절 여야 , 승낙  에  보험  다. 그러나 30  내에 승낙 또  거절

 가 없  승낙  것  다.

④ 가 제1  보험료  고 승낙  거절  경 에  거절  께  액  계약 에게 돌  

드 , 보험료   간에 여  보험  보  정 (  “ 정 ” 라 

다)+1%  연단  복  계  액  여 다. 다만, 제1  보험료  신 드  납

  승낙  거절  경 에  매  취   여  아 다.

제2조(계약내  경)

① 계약   승낙  얻어 다   경  수 습 다.  경   승낙   

알 거나 보험 에 여 드 다.

  1. 보험료 납 주 , 수   납 간

2. 보험가 액

3. 보험수 (  ”수 ”라 다)

4.  계약  내

②  계약 가 제1  제2  규정에 여 보험가 액  감액 고   에  그 감액  

 약  것  보 ,  여 가 여야  약   에  제14조(

약 )에 라  계약 에게 다.

③ 계약 가 제1  제3  망보험  수  경 고   에  보험  가 생  

전에 보험  동  얻어야 다.

제3조(계약    전)

① 계약  계약   전에  언제든  계약   또  전   수 습 다.  경  

 약  드 다.

②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(  “보 약 ” 라 다) 제5조(계약  

  전)에 라 계약  전  경 에  약   것  간주  약  

드 다. 다만, 보험 고  생 나 보험   정  않  경 에  보 약  제5조

(계약    전)  규정에  고 전 여 드  아 다.



제4조( 보  계약)

①   고에 여 가  보험   약  보험가 액  80% 미만

에  남  보험 간에   계약  보험가 액  감액  아 , 제10조( 망보험 )

 망보험  또  제11조( 보험 )  고 보험   에  그 보  

원  생    약  계약  다.

② 제1 에 라 계약   경 에   약  약   아 다.

제5조(  책  시   종 )

①  책  보험 에  보험 간  첫날  4시에 시  날  4시에 끝납

다.  경  시각  보험 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약정  없  제1  보험료   전에 생  에 

여  책   아 다.

③ 가 계약  계약  청약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약  승낙  전에 계

약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약  책  집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책   아 다.

1. 제1 에  정  책  시 가 개시  아  경

2. 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규정에 여 계약  또  보험 가 에 알  내  또  건강

단 내  보험   생에  미쳤  가  경

3.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여 가 책   아  수  경  

제6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

① 계약 가 제2   보험료  납  납  아  에  납  다 날  납

  달  다 달 말  납  고 간  ,  제3 에  정  에 라 

고 고 납  고 간안에 보험료가 납  않  경  납  고 간  끝나  날  다 날 계

약  다. 납  고 간안에 생  고에 여  약정  보험  다. 

② 보험료 수   문수  또  계약   수납  약정 어  경 에  

문수   또   납  미  여 계약 가 보험료  납   경 에

 납  3개월   날  납  고 간  여 제1  적 다. 다만, 가 

다시 수  거나  납  다시   경 에  그 수  또  

 15   날   납  다.

③ 제2   보험료가 납  납  아 여 보험료 납  연체  경 에  계

약 에게 납 고 간안에 연체보험료  납 여야 다  내 과 납 고 간  끝나  날  

보험료  납  아  경  납 고 간  끝나  날  다 날  계약  다  내 (  

경  약 원  약  과  에  약 과 약 원  계  수 

다  내  포 )  납 고 간  끝나  15  전   또  전 ( 녹 )  알 드

다.



④ 제1 에 라 계약   경 에  약  계약 에게 다.

제7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약  )

① 제6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  계약  )에 라 계약  었 나 약  

 아  경  계약   날  2년 내에 가 정  절차에 라 계약   청약

 수 , 가  승낙  에   청약  날  연체보험료  에  연체  

(보 보험료에  보  정 +1% 내에  가 정   계  )  

여 납 여야 다.

② 계약  에 여  제1조(보험계약  ), 제5조(  책  시   종 ), 제17조(계약

전 알  무) 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다.

제8조(보  )

①  보험 가 보험 간(  책  시  날  보험 가 보 약  연  종료연

에 달   계약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.) 에 격 고  연

 래  고(  “ 고”라 다)  신체에  었  에  그  여 생  

(  “ ”라 다)   약 에 라 보 여 드 다.

② 제1  에  가스 또  물  연 게  시에 흡 , 흡수 또  취  에 

생   포 다. 그러나 균  식물 과 습적  흡 , 흡수 또  취  결

과  생   에 포  아 다.

제9조(보  아  )

①  그 원  접, 간접  묻  아 고 아래   생   보 여 드  아

다.

1. 보험  고

2. 수  고 .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 수  경 에  그 수 에 당  보험

 제  나  보험  다  수 에게 다.

3. 계약  고

4. 보험  , , 미수,  죄  또  폭 (다만,  정당 , 

난  정당  정  경 에  보 여 드 다)

5. 보험  병 또  심신 실

6. 보험  정신   

7. 보험  신, (제 절개 포 ),  또  과적 수술, 그  료처 . 그러나 

가 담    경 에  보 여 드 다.

8. 보험  수, 족, 안,  등 신체보조 에  

9. 보험   집

10. , ,  또   비슷  천



11. 전 ,  무 , , 내란, , 폭동, ,  들과  태

12. 연료 물 (  끝난 연료  포 다.  같습 다) 또  연료 물 에 여 염  

물 (원 열 생 물  포 다)  , 폭  또  그   에  고

13.  제12    조 (照射) 또   염

②  제1  제1  내  제3  가 생  에   계약   수   경  다

과 같  다.

1. 제1  제1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계약 에게 돌  드 다.

2. 제1  제2  경 에   아  보험 에 당  약  계약 에게 

다.

3. 제1  제3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돌 드  아 다.

③  다  약정  없  보험 가 업, 무 또  동  동 적  아래에 열거   

 동안에 생  에 여  보 여 드  아 다.

1. 전문등 (전문적  등  여 암  또  빙  내 거나 수  술, 경험, 전

   등  말 다), 라  조종, 스 다 빙, 스쿠 다 빙, 라  또

  비슷  험  동

2. 보 , 동차 또  에  경 , 시 , 흥 (   연습  포 다) 또  시

전(다만, 공 에  시 전   동안 생   보 여 드 다)

3. 승무원, 어 , 공, 그 에 에 탑승  것  무   람  무  에 탑승

고  동안

제10조( 망보험 ) 

①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고  

1년 내에 망  에  보험 에   약  보험가 액 전액  망보험

 수 에게 여 드 다.

② 보험 가 탑승  공  또   조난 또  어 보험  생 가  아  

태에  정  보험  망  정 여 공  망보고에 라 적에 망   

경 에  그 고가 생  에 보험 가 망  것  다. 그러나 망보험   

에 보험  생존  었  경 에   보험  수 다.

제11조( 보험 ) 

① 고 보험  :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

접결과  고  1년 내에 신체   었거나 또  그  히 실(  “

”라 다) 어 【 1】  각 에 정    80% 에 당

 (  “고 ”라 다)가 남았  경 에  보험가 액 전액  고  

보험  수 에게 여 드 다.

② 보험  :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



접결과  고  1년 내에 신체   었거나 또  그  히 실(  “

”라 다) 어 【 1】  각 에 정    80% 미만에 당

 (  “ ”라 다)가 남았  경 에  보험가 액에 【 1】각 에 정

  곱 여 보험  수 에게 여 드 다.

③ 제1   제2  보험     고  180  나  정

 아  경 에  고  180   날   단에 여 고정  것  정

 태    결정 다. 다만, 그  보   수  간 에 

태가  악  경 에  그 악  태     결정 다.

④【 1】에 당  아   보험  업, 연 , 신  또   등에 계없  

신체  정 에 라【 1】  에 여 액  결정 다. 다만,【 1】  각 

 저  정 에  않  에 여  보험   아

다.

⑤ 같  고   가   가 생  에  그 각각에   여 제1  내  

제4  적 다. 다만,【 1】  7, 8, 9에 언  (팔과 ) 또  (다  )  

에   각각   60%   다. 

제12조(다  신체  또  병  )

①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  경  미 존  신체  또  병  

 또  제8조(보  )에  정    에 그 원   고  계없  

 생  나 병   제8조(보  )에  정  가 게  경   

그  없었  에 당  액  결정 여 다.

② 정당  없  보험 가 료  게 거나 또  계약 나 수 가 료  여 주  않

 여 제8조(보  )에  정  가 게  경 에  제1 과 같   

다.

제13조(보험  )

① 가 여야  나  고에  보험  보험가 액   다.

②  나  고  제10조( 망보험 )  망보험 과 제11조( 보험 )  

보험  여야  경   각각 여 드 다. 그러나 제11조( 보험 )  고

보험  가 생  에  망보험   아 다.

제14조( 약 )

①  약 에  계약   경 에  약  보험료  책 비  에 

라 계 다.

②  경과 간  약 에   계약 에게 제공 여 드 다.



제15조( 시 )

보험 청 , 당 청   보험료 또   청  2년간  아  시 가 

다.

제16조(보험  청  실)

계약 , 보험  또  수 가   또  보험  청 에  에 고  실과 다  것

 거나 그  또  거  조 거나 조  경 에  보험  또  수  에 

 보험  청  실 다.

제17조(계약전 알  무)

계약 , 보험  또  들   청약시(건강 단   경 에  건강 단시 포 ) 청약 에

 문  에 여 알고  실  드시 실  알 야(  “계약전 알  무”라 , 

 “고 무”  같습 다) 다. 그러나 료  제3조( 료 )에  정  종 병원  병원에

  또  개  실시  건강 단  본 등 건강 태  판단  수  료  건강 단  신  

수 습 다. 

제18조(계약  알  무)

① 보험 가 그 업 또  무  경( 가  전 가 업  전  업 또  무  경  

등  경  포 다) 거나 동차 또  원동  전거  접 게  경 에  계약

 또  보험  계약  맺   체없   에 알 고 보험 에  아야 

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액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액  청 거나 계약   수 습 다.

③제1  에 라 보험료   내야  경   청 에  계약 가 그  태만히  

,  업 또  무가 경  전에 적  보험료 (  “ 경전 ” 라 다)  업 

또  무가 경  에 적 야  보험료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

보험  감 여 다. 다만, 경  업 또  무  계없  고  생  에 

 그러  아 다.

④계약  또  보험 가 업 또  무  경 실  에 알  아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안날  1개월 내에 계약  또  보험 에게 제

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19조(알  무  과)

①  아래  같  실   경 에   생여 에 계없   계약   수 습

다. 

1. 계약 , 보험  또  들   고  또   과실  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



고 그 무가  에 당  경  

2. 뚜  험  가   제18조(계약  알  무) 제1 에  정  알  무   아

 

② 제1  제1  경 에  고 다   나에 당  경 에   계약   수 없습

다.

1. 가 계약당시에 그 실  알았거나  과실  여 알   

2. 가 그 실  안 날  1개월  났거나 또  책 개시  보험  가 생

 아 고 2년(건강 단   보험  경 에  1년)  났  

3. 가  계약  청약시 보험  건강 태  판단  수  료(건강 단  본 등)에 

여 승낙   (계약  또  보험 가 에 제  료  내    

고  실과 다 게  에  제 )

4. 보험  집  (  “ 집  등” 라 다)가 계약  또  보험  계약전 알  무

   경 (청약 에 계약  또  보험 가   경  제 ) 

③ 제1 에  계약  가 생 전에 루어  경 에  약  다.

④ 제1  제1 에  계약  가 생 에 루어  경 에  그  보 여 드

 아 , 계약전 알  무 실뿐만 아 라 계약전 알  무   에 당

  “   경   제  수 습 다”라  문  께 계약 에게  알

 드 다. 또   경 에  약  또  미 납  보험료  많  액  다.

⑤ 제1  제2 에  계약  가 생 에 루어  경 에  그  제18조(계약  알  

무) 제3  또  제4 에 라 보 여 드 다.

⑥ 가 제1 에 당  실  생  것  아닌 것   에  제4 에 계없  보 여 

드 다.

제20조(계약취  제 )

 책 개시  보험  가 생  아 고 2년(건강 단   보험  경 에

 1년)  났  에  민  제110조( , 강 에  시)  에  취   

아 다. 그러나 계약  또  보험 가 단, 약물복  수단  단절차  과 거나 

단  ․ 조 또  청약  전에 암 또  에  단 정     숨 고 가  등  

뚜   에 여 계약  었  가  경 에  책 개시  5년 내

(  실  안 날  1개월 내)에 계약  취  수 습 다. 

제21조(보험수  정)

계약  수  정  수  수  정  아  에  제10조( 망보험 )  경  

보험  , 제11조( 보험 )  경  보험  다.



제22조(  )

① 계약 , 보험  또  수  고가 생  것  안 에  체없  그 실  에 알 야 

다.

② 계약 , 보험  또  수 가 제1   게 여 가 가  에   그 가

  보 여 드  아 다.

제23조(보험  등 청 시 비 )

① 계약 , 보험 (또  수 )  다   제 고 보험  또   청 여야 

다.

1. 청 ( 양식)

2. 고 ( 망 단 , 단 , 원 료  등) 

3. 보험

4. 주민등  제시(본  아닌 경  본  감 )

5.  수 가 보험  등  수 에 여 제  

② 병원 또  원에  제1  제2  고   경 , 그 병원 또  원  료  제3조

( 료 )에  정  내  병원 나 원 또   동등 다고 정   료 어

야 다.

제24조(보험  )

①  제23조(보험  등 청 시 비 )에  정  청  접수  에  접수  고 

그  접수  날  보험  3 내에 여 드 다.

② 가 보험   조    여 제1   과가 히  경 에

 체적  정  보험  또  수 에게 여 드 다. 

③ 제2 에 여 가적  조 가 루어  경 ,  보험  또  수  청 에 라 

가 정  보험  50% 당액  가 보험  여 드 다. 

④  제1  규정에 정  내에 보험   아  에  그 다 날  

 간에 여 약  연단  복  계  액  보험 에 여 드

다. 그러나 계약 , 보험  또  수  책    연  에  그 당 간에 

  여 드  아 다.

⑤ 계약 , 보험  또  수  제19조(알  무  과)  여 료  또  경찰  

등 공 에   조 에 동 여야 다. 

제25조(보험  수  택)

① 계약 (보험   생 에  수 )   업 에  정  에 라 보험  전

 또   시   에 다    나  택  수 습 다. 

1. 정 액  여 수  



2. 정 간 여 수  

3. 정 간  경과   시  수  

4. 정 간 만   시  수  

②  제1  규정에 라 계약 (보험   생 에  수 )  청에 여 그 

 경  에  그 미 액에 여 정 +1%  연단  복  계  액  여 

다.

제26조( 규정)

 약 에  정  아   보 약 (단, 제6조(계약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)  

규정  제 다)  다. 



① 료비담보 가 약

제1조(  책  시   종 )

①  책  보험 에  제1보험 간(  책  시  날  보험 가 연 저

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(  “보 약 ” 라 다)  연  개시연 에 달

  계약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.)  첫날  4시에 시  

날 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 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약정  없   가 약  제1  보험료   전

에 생  에 여  책   아 다.

③ 가 계약  계약  청약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약  승낙  전에 계

약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약  책  집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책   아 다.

1. 제1 에  정  책  시 가 개시  아  경

2. 망 담보 약 (  “ 약 ” 라 다.)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규

정에 여 계약  또  보험 가 에 알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생에  미쳤  가  경

3. 약 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여 가 책   아  수  

경  

제2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 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제1보

험 간 에 약 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 

료   경 에  1 고 다 보험 에   가 약  보험가 액   보

험 가 실제  담  료비 전액  수 에게 여 드 다. 그러나, 어  경 에  고

 180  내에  료실비   다.

② 제1 에  고 보험 가 민건강보험  적  아  경 ( 동차 고, 업 보

고 등  포 다)에  생  료비 액  50% 당액  1 고당 료비 가 액   

다.

③ 제1   제2 에  고 아래  각 에 당  비  보험   아 다.

1. 약  등  보신  약비

2. 병실료 차액(실제 병실과 병실과  병실료차액). 다만, 가 료  득  병실보

다 원료가 비싼 병실(  “ 병실” 라 다)에 원 여야 다고 판단 여 병실에 

원  경 에   , 병실  정  득  병실에 원  에  7  

내에   다.

3. 료  무  제비 (TV시청료, 전 료, 제 료 등), 당  가 없  고단  양제 여

비 ,  적 견과 계없  검 비



④ 제1  또  제2  비 에 여 보험   다수  보험계약  체결 어  경 에  각

각  계약에 여 다  계약  없  것  여  보 책 액  계액  제1  또  제2

 비  과  ,   보험계약에  보 책 액   계액에  비 에 라 

 료비보험  여 드 다.

< 어 >

다수계약에 당  보험종  제3보험  ․ 병․간병보험  보험  종 ․ ․개

연 ․퇴 보험  다

제3조( 약 과  계)

① 약  제4조( 보  계약)에 라 약  계약   에   가 약  계약  

다.  경    가 약  약   아 다.

② 제1    계약   경 에   그  적   가 약  책

비  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가 약  제9조(보  아  ) 제1  제1  내  

제3 에 정   망  경 에  약  제9조(보  아  ) 제2 에 

다.

제4조( 규정)

 가 약 에  정  아   보 약 (단, 제6조(계약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약 (단, 제10조( 망보험 )  제11조( 보험 )  규정  

제 다)  다.



② 원비담보 가 약

제1조(  책  시   종 )

①  책  보험 에  제1보험 간(  책  시  날  보험 가 연 저

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(  “보 약 ” 라 다)  연  개시연 에 달

  계약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.)  첫날  4시에 시  

날 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 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약정  없   가 약  제1  보험료   전

에 생  에 여  책   아 다.

③ 가 계약  계약  청약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약  승낙  전에 계

약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약  책  집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책   아 다.

1. 제1 에  정  책  시 가 개시  아  경

2. 망 담보 약 (  “ 약 ” 라 다) 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규

정에 여 계약  또  보험 가 에 알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생에  미쳤  가  경

3. 약 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여 가 책   아  수  

경  

제2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 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제1보

험 간 에 약 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생  또

 업무 에  가져  원 여 료   경 에  고  180   원 1 에 

여 보험 에   가 약  당액  원비  보험 에게 여 드 다.

② 제1  경  보험 가 책 개시  원 여 료   보험 간  만료 었 에  퇴

원  전  계  원에 여  제1  원비  계  보 여 드 다.

③ 보험 가 정당  없  원 간   시   아  에   원비  

전  또    아 다.

제3조(보  아  )

 약  제9조(보  아  )에 정   에 그 원  접․간접  묻  아

고 보험 가  제40조, 제41조에 정  주․무  태에  전   생  고  

  보 여 드  아 다.

제4조( 약 과  계)

① 약  제4조( 보  계약)에 라 약  계약   에   가 약  계약  



다.  경    가 약  약   아 다.

② 제1    계약   경 에   그  적   가 약  책

비  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가 약  제9조(보  아  ) 제1  제1  내  

제3 에 정   망  경 에  약  제9조(보  아  ) 제2 에 

다.

제5조( 규정)

 가 약 에  정  아   보 약 (단, 제6조(계약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약 (단, 제10조( 망보험 )  제11조( 보험 )  규정  

제 다)  다.



③ 병 망담보 가 약

제1조(계약  무 )

계약  맺  에 만 15  미만 , 심신 실  또  심신 약  보험   경 에   가

약  계약  무  다.

제2조( 보   계약)

가 제5조(보  )에 정  병 망보험   경 에  그 보  원  생  

  가 약  계약  다.  경    가 약  약   

아 다.

제3조(  책  시   종 )

①  책  보험 에  제1보험 간(  책  시  날  보험 가 연 저

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(  “보 약 ” 라 다)  연  개시연 에 달

  계약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.)  첫날  4시에 시  

날 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 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약정  없   가 약  제1  보험료   전

에 생  에 여  책   아 다.

③ 가 계약  계약  청약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약  승낙  전에 계

약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약  책  집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책   아 다.

1. 제1 에  정  책  시 가 개시  아  경

2.  망․  약 (  “ 약 ” 라 다) 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규정에 

여 계약  또  보험 가 에 알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생

에  미쳤  가  경

3. 약 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여 가 책   아  수  

경  

제4조(계약연  계 )

① 보험  계약연  계약   만 연  계 고 1년 미만  단수가  에  6개월 미

만  고 6개월  1년  계 다. 

② 제1 에 라 계  계약연  계 착  보험  실제연 과 차 가  경 에 실제  연

  보험  가 연  내  경 에  실제연 에 여 계  것  보고  여 보

험료  경   에  경에  정  보험료  거나 돌  드 다.

③ 보험  연  15 에 당  여  만연  계 다.



제5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 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제1보

험 간 에 생  병  여 망 거나 제3 에  정  태가 었  경 에  보험

에   가 약  보험가 액 전액  병 망보험  수 에게 여 드

다.

② 제1  병 라   보험계약(  “계약” 라 다)에   책  시   

보험 에게 감염 거나 병  병  말 다. 다만, 책  시  전에 보험 가 감염 또

 병  실  가 고 었  에  보 여 드 다.

③  정  아래  같습 다.

1.   시  전 히 었  

2. 말 또  씹어   전 히 었  

3. 신경계 또  정신에 뚜   남겨  평생   간  아야  

4. 흉․복  에 뚜   남겨  평생   간  아야  

5.  팔    었거나 전 히  게 었  

6.  다    었거나 전 히  게 었  

7.  팔    고,  다    었  

8.  팔    고,  다  전 히  게 었  

9.  다    고,  팔  전 히  게 었  

다만,  태가 정  아  경 에  고  180  난 날   태  

단   다.

제6조 (보  아  )

①  제5조(보  )에  고 그 원  접․간접  묻  아 고 아래   

생  고  보 여 드  아 다.

  1. 보험  고

  2. 수  고 .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  수  경 에  그 수 에 당  보험

 제  나  보험  다  수 에게 다.

  3. 계약  고

②  제1  제1  내  제3  가 생  에   계약   수   경  다

과 같  다.

  1. 제1  제1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계약 에게 돌  드 다.

  2. 제1  제2  경 에   아  보험 에 당  약  계약 에게 

다.

  3. 제1  제3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돌  드  아 다.



제7조(계약  알  무)

① 계약  맺   보험  연  정정   계약  또  보험  체없   에 알

고 보험 에  아야 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액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액  청 거나 계약   수 습 다.

③ 제1  에 라 보험료   내야  경   청 에  계약 가 그  태만히 

 ,  연  경  전에 적  보험 (  “ 경전 ” 라 다)  연  경

 에 적 야  보험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보험  감 여 

다. 다만, 경  연 과 계없  고  생  에  그러  아 다.

④계약  또  보험 가 업 또  무  경 실  에 알  아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안날  1개월 내에 계약  또  보험 에게 제

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8조( 약 과  계)

① 약  제4조( 보  계약)에 라 약  계약   에   가 약  계약  

다.  경    가 약  약   아 다.

② 약    가 약 에  정  보    보험 가 망  경 에   

가 약  계약  고,  그  가 적   가 약  책 비  

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, 보험 가 제6조(보  아  ) 제1  제1  내  제3 에 

정   망  경 에  제6조(보  아  ) 제2  다.

제9조( 규정)

 가 약 에  정  아   보 약 (단, 제6조(계약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약 (단, 제10조( 망보험 )  제11조( 보험 )  규정  

제 다)  다.



④ 암 단비담보 가 약

제1조(계약  무 )

 보험 가  가 약  보험계약 (  “계약 ” 라 다)  제3조(  책

 시   종 )에  정  책 개시  전  전에 암  단 정 어  경 에   가

약  무  , 미 납   가 약  보험료  돌 드 다.

제2조( 보   계약)

가 제5조(보  )에 정  암 단비 보험   경 에  그 보  원  생  

  가 약  계약  다.  경    가 약  약  

 아 다. 그러나, 내암, 경계 종양 또  암 단비 보험 만  경 에  

 아 다.

제3조(  책  시   종 )

①  책  보험 에  제1보험 간(  책  시  날  보험 가 연 저

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(  “보 약 ” 라 다)  연  개시연 에 달

  계약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.)  첫날  그날  포 여 

90  난날  다 날(  “책 개시 ” 라 다)  4시에 시  날  4시에 

끝납 다. 단, 내암, 경계 종양 또  암  경   책  보험 에  제1

보험 간  첫날  4시에 시  날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  

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약정  없   가 약  제1  보험료   전

에 생  에 여  책   아 다.

③ 가 계약  계약  청약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약  승낙  전에 계

약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약  책  집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책   아 다.

1. 제1 에  정  책  시 가 개시  아  경

2. 망 담보 약 (  “ 약 ” 라 다) 제17조(계약전 알  무)  규

정에 여 계약  또  보험 가 에 알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생에  미쳤  가  경

3. 약  제19조(알  무  과)  규정  여 가 책   아  수  

경  

제4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약  )

 계약  책 개시  약  제7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약  )  다. 

 경   계약  여 제3조(  책  시   종 ) 제1  책 개시  적



다.

제5조(계약연  계 )

① 보험  계약연  계약   만 연  계 고 1년 미만  단수가  에  6개월 미

만  고 6개월  1년  계 다. 

② 제1 에 라 계  계약연  계 착  보험  실제연 과 차 가  경 에 실제  연

  보험  가 연  내  경 에  실제연 에 여 계  것  보고  여 보

험료  경   에  경에  정  보험료  거나 돌  드 다.

제6조(보  )

 보험 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제1보험 간  제3조(  책  

시   종 )에  정  암, 내암, 경계 종양 또  암에  책 개시  에  

암, 내암, 경계 종양 또  암  단 정 었  에   가 약 에 라 아래

에 정  액  각각 1 에 여 보험 에게 여 드 다.

 

 구        
지급보험금

보험계약일로 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터 1년이상

암 진단 정시
이 추가 특 약관 

보험가입금액의 50%

이 추가 특 약관 

보험가입금액

상피내암,경계성종양,기타피 암  

 진단 정시

이 추가 특 약관 

보험가입금액의 10%

이 추가 특 약관 

보험가입금액의 20%

제7조(암, 내암, 경계 종양, 암  정   단 정)

① 제3조(  책  시   종 )에  보  “암” 라  제4차 병 에 

어  악 신생물   병(【 3】 “악 신생물 ”참조)  말 다. 다만,  

C44(   악 신생물)에 당  병 또  전암병 (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

with malignant potential)  제 다.  

② “ 암” 라  제1 에  정  “암” 에  악 신생물   C44(   

악 신생물)에 당  병  말 다. 

③ “ 내암” 라  제4차 병 에 어  내  신생물   병(【

4】 내  신생물  참조)  말 다.

④ “경계 종양” 라  제4차 병 에 어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  

  병(【 2】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 참조)  말 다. 

⑤ “암”, “ 암”, “ 내암“, “경계 종양”  단 정  병  또  병  전문  

격  가  에 여 내 져야 ,  단  조 (fixed tissue)검 , 미 흡 검

(fine needle aspiration biopsy) 또  액(hemic system)검 에  미경 견   여야 



다. 그러나  병 적 단  가  않  에  “암”, “ 암”, “ 내암“, 

“경계 종양”에  적 단  “암”, “ 암”, “ 내암“, “경계 종양”  거  

정 다.  경 에  보험 가 “암”, “ 암”, “ 내암“, “경계 종양”  단 또  

료  고   만  문   또  거가 어야 다.

제8조 (보  아  )

①  제6조(보  )에  고 그 원  접․간접  묻  아 고 아래   

생  고  보 여 드  아 다.

 1. 보험  고

 2. 수  고 .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  수  경 에  그 수 에 당  보험

 제  나  보험  다  수 에게 다.

 3. 계약  고

②  제1  제1  내  제3  가 생  에   계약   수   경  다

과 같  다.

 1. 제1  제1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계약 에게 돌  드 다.

 2. 제1  제2  경 에   아  보험 에 당  약  계약 에게 다.

 3. 제1  제3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돌  드  아 다.

제9조(계약  알  무)

① 계약  맺   보험  연  정정   계약  또  보험  체없   에 알

고 보험 에  아야 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액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액  청 거나 계약   수 습 다.

③ 제1  에 라 보험료   내야  경   청 에  계약 가 그  태만히 

 ,  연  경  전에 적  보험 (  “ 경전 ” 라 다)  연  경

 에 적 야  보험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보험  감 여 

다. 다만, 경  연 과 계없  고  생  에  그러  아 다.

④계약  또  보험 가 업 또  무  경 실  에 알  아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안날  1개월 내에 계약  또  보험 에게 제

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10조( 약 과  계)

① 약  제4조( 보  계약)에 라 약  계약   에   가 약  계약  

다.  경    가 약  약   아 다.

② 약    가 약 에  정  보    보험 가 망  경 에   

가 약  계약  고,  그  가 적   가 약  책 비  



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, 보험 가 제8조(보  아  ) 제1  제1  내  제3 에 

정   망  경 에  제8조(보  아  ) 제2  다.

제11조( 규정)

 가 약 에  정  아   보 약 (단, 제6조(계약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약 (단, 제10조( 망보험 ) 내  제11조( 보험 )  규정

 제 다)  다.



2 . 보험료 동납  약

제1조(보험료 납 )  

계약  제2   보험료   약 에 라 보험계약  정계좌  여 보험료  

동납  다.

제2조(보험료  수) 

동납   보험계약 청약 에  보험료납  당 에  고  계약 가  

정   다.

제3조(계약  알 무) 

보험계약  정계좌  가 경 거나 또  거래정  경 에  그 실  시 에 알 야 

다.

제4조( 규정) 

 약 에 정  아  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  당 약

 다.



3. 신 드  보험료납  약

제1조(적 ) 

 약  신 드 (  “ 드 ”라 다)  드 원  보험계약 (  “계약 ”라 

다)  여 보험료  납  경 나 드  드 원  계약 가 (  “ ”라 

다)  보험 점 계약  체결  신 드 점  여 보험료  동납  경 에 적

다.

제2조(보험료  수) 

  약 에 라 계약 가 정  신 드  보험료  결제 고 드  승   

시점  보험료  수시점  다.

제3조( 고 드  계약)

① 계약 가 고 드  여 계약  체결  경   계약  보험  책 개시  그 

 실 다.

② 제1  고 드라  간  경과  드, 조․ 조  드, 무  또  거래정  보  

 드, 드 에 어  원과 가  다  드  말 다.

제4조( 규정) 

 약 에 정  아  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 보 약   당 약

 다. 



4. 동차 전   담보 약

제1조(계약  체결  ) 

①  약  망 담보 약 (다  약  가  경 에  그 약  

포 다.)  체결  보험계약  청약과  승낙  망 담보 약 에 

가 여 루어 집 다. 

② 망 담보 약  , 에 여  가  아 게  경 에

  약     가  아 다.

제2조(보  아  )

①  망 담보 약  내 에  고 보험 에  보험 가 보

험 간 에 동차  전(탑승  포 다.  같습 다) 에 생  격 고  연  

래  고  접적  원  망 담보 약 에  정  보험  가 

생  경 에 보험   않습 다. 

②  제1  동차라  동차  시 규  제2조에 정  동차[1  또  2  

람  에 적 게 제  2  동차(2  동차에 1  차  것과 량 125씨씨

 3  동차  포 다)]  량  50씨씨미만(전  동  생  조  경

에  정격  0.59 미만)  동차  말 다.

③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 경  그 고가 동차  전  에 생  고 가 

아닌가  계약  또  보험 가 거주   경찰 에   고처  원등  결정

다.

제3조(  약  )

  약  (復活)청약   경 에  망 담보 약   

승낙  경 에 여 망 담보 약   규정에 라 망 담

보 약 과 동시에  약   취 다.

제4조( 규정)

 약 에 정  아   망 담보 약  다.



【 1】

    등  

      종 (%)

1. (眼)  

  1)   었  

  2)   었  

  3)   정시  0.02   

  4)   정시  0.06   

  5)   정시  0.1   

  6)   정시  0.6   

  7)   안 에 뚜  조절 나 뚜  동  남  

  8)   시야가 좁아 거나(정 시야  60% ) 맹  또  시야 착  남     

   

  9)   에 뚜  결  남  

 10)   에 뚜  동  남  

100

 60

 34

 26

 20

  5

 10

  5

 15

 10

2. (耳)  

  1)   청  전히 었  

  2)   청  전히 었  

  3)   청  에다 고 말  않고    알아듣   

  4)   청  50cm  거 에  보  말  알아듣   

  5)   귓   결  

 80

 30

 20

  5

 10

3. (鼻)  

  1)  에 뚜   남   20

4. 씹거나 말   

  1) 씹거나 말   전히 었  

  2) 씹거나 말  에 뚜   남  

  3) 씹거나 말  에  남  

  4) 에 14개  결  생  

  5) 에 7개  결  생  

  6) 에 5개  결  생  

100

 35

 15

 20

 10

  5

5. (얼 , , )  

  1) 에 뚜  (흉  처)  남  

  2) 에 (흉  처)  남  

 15

  5



      종 (%)

6. 등뼈  

  1) 등뼈에 고  나 고  동  남  

  2) 등뼈에 등  동  남  

  3) 등뼈에 등   남  

  4) 등뼈에 경  나 경  동  남  

  5) 어 뼈나 골 뼈에 뚜   남  

  6) 빗 뼈, 가슴뼈, 갈비뼈에 뚜   남  

  7) 고  간

  8) 등  간

  9) 경  간

 40

 30

 20

 10

 15

 10

 20

 15

 10

7. 팔 또  다  

  1)  팔   나  다    었  

  2)  팔   나  다    었  

  3)  팔 또   다   전히 었   

  4)  팔 또   다   전히 었  

  5)  팔 또   다  3 절  2 절   전히 었  

  6)  팔 또   다  3 절  1 절   전히 었  

  7)  팔 또   다  3 절  2 절  에 고   남  

  8)  팔 또   다  3 절  1 절  에 고   남   

  9)  팔 또   다  3 절  2 절  에 등   남  

 10)  팔 또   다  3 절  1 절  에 등   남  

 11)  팔 또   다  3 절  2 절  에 경   남  

 12)  팔 또   다  3 절  1 절  에 경   남  

 13)  팔 또   다 에 가 절  남아 뚜   남   

 14)  팔 또   다 에 가 절  남아  남   

 15)  팔 또   다  뼈에  남   

 16)  다 가 5cm  짧아  

 17)  다 가 3cm  짧아  

 18)  다 가 1cm  짧아  

100

 60

100

 50

 50

 30

 40

 20

 20

 10

 10

  5

 40

 30

 10

 34

 20

  7



      종 (%)

8. 가락  

  1)   가락   었  

  2)   5개 가락   었  

  3)   첫째 가락  가락 절보다 에  었  

  4)   첫째 가락  가락  째 절보다 에  었  

     (1 가락 다)

  5)   5개 가락 에 가락 뼈   었거나 뚜   남  

  6)   첫째 가락  가락뼈   었거나 뚜   남  

  7)   첫째 가락  가락에 가락뼈   었거나 뚜

      남   (1 가락 다)

100

 52

 20

  8

 30

 10

  5

9. (가락)  

  1)   스 랑 절  었  

  2)   5개 가락   었  

  3)   첫째 가락  가락 절보다 에  었  

  4)   첫째 가락  가락  째 절보다 에  었  

(1 가락 다)

  5)   5개 가락 에 가락뼈   었거나 뚜   남  

  6)   첫째 가락  가락뼈   었거나 뚜   남  

  7)   첫째 가락  가락에 가락뼈   었거나 뚜

      남   (1 가락 다)

 42

 30

 10

  5

 20

  8

  3

10. 흉․복  

  1) 흉․복  에 극심  가 남아 평생   곁에  돌

      

  2) 흉․복  에 심  가 남아 평생  수시  곁에  돌  

      

  3) 흉․복  에 등  가 남아 생  본동 에 제

     게  

  4) 흉․복  에 가 남아 생  본동 에 제  게  

  5) 흉․복  에 가 남았  

  6) 양  고  또  양  난  었  

  7) 비  또   팥  었  

  8) 생식 에 뚜   남  

100

 75

 50

 25

 10

 42

 34

 26



 종 (%)

11. 정신․신경계  

  1) 정신․신경계  에 극심  가 남아  생   본    

   동 ․  전   수 없어  개  거나 적  감 태에        

 생 야  

  2) , 신 또  신  전 비  

  3) 정신․신경계  에 심  가 남아  생   본동    

   ․ 에 당  제  거나 감 태에  생  정  아 나 나      

  험  적  어  적  개  내  감시   

  4) 정신․신경계  에 등  가 남아 생  본동       

   에 당   래  

  5) 정신․신경계  에 경 - 등  가 남아 생  본적  동    

       수 나 고등정신   정  업   당     

    게  

  6) 정신․신경계  에 경  가 남아 적  생   수 나     

   고등정신   정  업   다   게  

100

100

 75

 50

 25

 10

 (주) 1.   종   에   약  내 과 다 게  않      

         「 보험  정 」에 다.

      2.  보험   보험  동차보험 등  보험에  적    

         과  무 게 적 다. 

      3. 각 절 동  정 각   정  미 (A.M.A) 「 적 신체  평가 」  

          규정에 다.

      4.  :  보험가 액에  % .

1. 귓   결

   귓  연골  1/2  결  경

2.  결

   아  실 또  아  신경  죽었거나 1/3  파절  경

3.  뚜  

   란 수술 에  히 남게  태   말 다.

   1) 얼



      ① 닥    

      ②  10cm   흔

      ③ 경 5cm  조

   2) 

      ① 닥   흔  결

      ② 개골  닥     결

   3) 

      닥   

4.  

   1) 얼

      ① 닥 1/4   

      ②  5cm   흔

      ③ 경 2cm  조

   2) 

      ① 닥 1/2   흔  결

      ② 개골  닥 1/2     결

   3) 

      닥 1/2   

5. 등뼈  

   등뼈   고  과 계가  만 보 다.

   1) 고  

      척  골절 또   등  여 35。  전만  또  20。  만   경

   2) 등  

      골절 또   등  여 15。  전만  또  10。  만  경

   3) 경  

      1개  척  골절   경  전만  또  만  경

   4) 고  동

      척 체에 2 절  척 고정술  시 고 척 동 가 정  1/4  제  

   5) 등  동

      ① 척 체에 2 절  척 고정술  시 고 척 동 가 정  1/2  제   

         

      ② 개골과 경 (제1,2경 )간  뚜   전 가  

   6) 경  동

      척 체에 골절 등  척 동 가 정  3/4  제   

   7) 고  간

      간  2   수술 또  나  간 에 2   수술  고  신경  남  경



   8) 등  간

      간  1  수술  신경  뚜 고 척 신경근  전 비가 정  경

   9) 경  간

      적  간  병  고  또  감각   경

6. 팔, 다  1 절  

   1)  전히 었  

      전강  또  공 절 나 공골   경

   2) 고  

      절 동 가 정  1/4  제  경  또  객 적 검  15mm  동 절   

       경

   3) 등  

      절 동 가 정  1/2  제  경  또  객 적 검  10mm  동 절   

       경

   4) 경  

      절 동 가 정  3/4  제  경  또  객 적 검  5mm  동  절   

       경

7. ․ 가락뼈   었  

   첫째 ․ 가락  절, 다  네 ․ 가락  제2 절   , 심 에 가  에   

   ․ 가락 뼈   경

8. ․ 가락에 뚜   남  

   1) 첫째 ․ 가락  절, 다  네 ․ 가락  제2 절   , 단에  ․ 가  

      락뼈   경  

   2) ․ 가락  절 동 (첫째 ․ 가락  ․ 가락  제1, 제2 절  신 동   

       )가 정  1/2 가 었  

9. 흉․복  

   1) 에 극심  가 남아 평생   곁에  돌    -  어나     

      정  생   생  본동  전적   돌 에 존  것

   2) 에 심  가 남아 평생  수시  곁에  돌    -  돌  아 식 ,  

      뇨  , 근거 내  보  등 단시간  나  것  가  경

   3) 에 등  가 남아 생  본동 에 제  게   - 생  본동   

       동동  제  동시  돌 나 보조수단(휠체어등)   경

   4) 에 가 남아 생  본동 에 제  게   - 생  본동  나   

      에 제  나  돌   않  

   5) 에 가 남   - 흉복   가 여 노동에   

   6) 생식 에 뚜   남   - 경  1/2  실, 전적 술, 흉      

      착 등   가   



   7) 생  본동

      ① 동동

      ② 식물 취동

      ③ 고  동

      ④    처

      ⑤   

10. , 신 또  신  전 비  

   1)  전 비

        전폐

   2) 신  전 비

      동 (同側)   동 비,  같  1  1   전폐

   3) 신  전 비

      양   전폐,  전폐, 조절 ,  등   전폐  경



【 2】

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

   약 에 규정  경계 종양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

2002-1 , 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   

병

 1. 강 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37

 2. 가 , 흡 , 가슴내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38

 3. 여 생식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39

 4. 남 생식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0

 5. 비뇨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1

 6. 수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2

 7. 뇌  신경계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3

 8. 내 비샘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4

 9.  적  다 D45

10. 골수  D46

11. , 조   조  동양식   미   신생물 D47

12.     동양식  또  미  신생물 D48

   제5차 개정  병 에 어   병 에 가  에 당  

병 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【 3】

악 신생물

약 에 규정  암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2002-1 , 

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병

 1. 술, 강   악 신생물 C00～C14

 2.  악 신생물 C15～C26

 3. 흡   가슴내  악 신생물 C30～C39

 4. 뼈  절연골  악 신생물 C40～C41

 5. 흑 종    악 신생물 C43～C44

 6.   연조  악 신생물 C45～C49

 7.  악 신생물 C50

 8. 여 생식  악 신생물 C51～C58

 9. 남 생식  악 신생물 C60～C63

10.  악 신생물 C64～C68

11. , 뇌  신경계    악 신생물 C69～C72

12. 갑 샘   내 비샘  악 신생뮬 C73～C75

13. ,    악 신생물 C76～C80

14. , 조    조  악 신생물 C81～C96

15. (원 ) 다   악 신생물 C97

제5차 개정  병 에 어   병 에 가  에 당  병

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【 4】

내  신생물 

약 에 규정  내암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

2002-1 , 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병

 1. 강, 식    내 암종 D00

 2.     내 암종 D01

 3. 가   흡 계  내 암종 D02

 4. 내  흑 종 D03

 5.  내 암종 D04

 6.  내 암종 D05

 7.  내 암종 D06

 8.    생식  내 암종 D07

 9.     내 암종 D09

제5차 개정  병 에 어   병 에 가  에 당  병

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【 5】

계약 전 수수료

       

 전  액 계약 전수수료

50만원 없 

100만원 10,000원

500만원 20,000원

1,000만원 30,000원

5,000만원 40,000원

5,000만원 과 50,000원


